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위험)

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
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
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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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

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

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집합투자업자(http://www.plus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2018년 01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8년 02월 1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
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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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

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

랍니다.

3.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

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

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

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

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

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

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

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플러스 멀티롱숏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으

로 전환(합병,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

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

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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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8. 1. 31.)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펀드 코드: BD101)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위험)

 이 요약정보는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투자설
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
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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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
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
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02-3787-27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8년 02월 13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A-e C C-e C-i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최초납입액 30억이상 수익자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4%이내

납입금액의 
0.2%이내

없음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
수
(연, 
%)

판매 0.50 0.25 0.665 0.33 0.10

운용 등 운용보수: 0.30, 신탁보수: 0.02, 사무관리보수:0.015

기타 0.0063 - 0.0061 - 0.0063

총보수‧비용 0.8413 0.585 1.0061 0.665 0.4413

※ 주석사항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및 운용보수 등은 매 3개월마다 지급되며, 기타보수는 사유 발생 시 지급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생략된 종류(C-f, C-w, C-p1, C-p2)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 제2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 적용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환매 방법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
용하여 제4영업일에 지급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지급

기준가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공고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
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로 계산하여 공시하며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http://www.a
http://ww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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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

탁재산의 5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관련 ETF"라 함) 및 주식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  

 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를 주식, 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ETF 운용전략>

① ETF 분할매매전략 

▶ 개요

▶ 매매원칙

- 매크로분석+수급분석+기술적분석을 바탕으로 한 분할매수 및 분할매도 전략 이행

- 국내 상장된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ETF만을 사용하여 포지션 구축(KODEX200, TIGER200,       

  KODEX 레버리지, TIGER미국S&P500선물, KODEX미국S&P500선물 등)

- 장중 매매를 지양하고 장 마감 동시호가 전후에 신호를 확인하고 비중 조절

② 마켓타이밍 전략

③ Event 전략

- 블록 트레이딩 : 대주주 등 지분매각 시 단기매매이익 추구, 우량기업 유상증자 참여 등

- 선별적 공모주 투자 등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A-이상) 등 기회 발생 시 제한적 참여를 통한 이익 추구

- 주식관련사채와 해당 주식(또는 주식선물)을 활용하여 차익거래 전략

  (예, A전환사채의 가격이 오르고 해당 주가는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전환사채 매수, 주식매도)

④ 롱숏 전략

- 기회 발생 시에만 운용 (상시운용 아님)

- 종목선정: 펀더멘털분석 + 수급분석 + 기술적분석 이용

-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또는 지수선물 매도)

- 전략예시 -

구분 전략실행 방법

실행전략 개요

 주가지수(KOSPI200)의 단기 방향성 예측을 통한 펀드의 노출수준 관리

 시장 상승 시 노출도 확대, 시장의 하락국면에서 노출도 축소

 변동성 축소 시 투자비중 확대, 변동성 확대 시 전략 실행 중단, 포지션 정리

노출 비중  -10% ~ +10% (국내 상장된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ETF 이용)

실행 주기
 상시 운용하는 전략이 아니며 시장의 기회 발생시에만 단기적으로 실행 및   

 포지션 청산

전략 구분 최적 시장상황 전략개요 전략실행 특징

턴어라운드

매매

시장의 

Turn-around

국면

하락하던 주가지수 반등 확인 → 매수

상승하던 주가지수 반락 확인 → 매도

박스권 하단이나 하단의 

돌파흐름 발생시

변동성 매매전략의 보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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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운용전략>

① 개별종목 선정 전략

독자적인 크레딧 분석으로 저평가된 채권 매수 및 고평가된 채권 매도

② Event Driven 전략

자금흐름 및 채권수급 등으로 인한 시장의 비정상적 상황 활용전략

 주1) 비교지수는 [KOSPI×30% + KOBI120×60% + Call×10%]입니다.

주2)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상기 비

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

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팀운용으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현황’은 해당 운용전문인력 소속 팀의 운용규

모로 기재하였습니다. 

4. 투자실적
(단위: %)

‣ 책임운용전문인력 

성 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박승철 1971 상무 84 2,552억 고려대학교/동 대학원 수학과 졸업
2000.03~2007.06 현대증권 파생상품운용팀
2007.06~2007.09 마이어자산운용 실물자산팀
2007.09~2009.09 기은SG자산운용 AI운용팀
2010.02~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 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관홍 1968 전무 6 34,441억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993.08~1999.05 대한투자신탁 채권운용
1999.06~2000.06 중앙종합금융수석펀드매니저
2000.07~2003.08 새마을금고연합회 채권운용
2004.01~2005.11 굿앤리치자산운용
2006.01~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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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비교지수 : [KOSPI×30% + KOBI120×60% + Call×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

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

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2. 위험관리
① ETF 분할매매전략의 주식관련 ETF 매매 시 매매원칙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행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

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

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

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

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

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

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

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7.02.01

~18.01.31

16.05.17

~17.01.31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3.63 2.00 　 　 　

비교지수 7.79 2.27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A 2.77 1.33 　 　 　

비교지수 7.79 1.91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A-e 3.12 1.97 　 　 　

비교지수 7.79 2.42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 2.60 1.29 　 　 　

비교지수 7.79 2.27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i 3.18 1.67 　 　 　

비교지수 7.79 2.37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f 3.23 1.72 　 　 　

비교지수 7.7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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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에 선제

   적으로 대응합니다. 

③ 운용팀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하며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④ 신용등급 A- 이상 우량 채권 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 합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
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
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
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
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

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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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에 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에 관한 사항’ 의 ‘1. 재무정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QR코드를 통해서

도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팀(dart.fss.or.kr)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

①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
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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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 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

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

자업자(www.plu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매입, 환매가 가능 

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명칭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BD101)

종류 A A-e C C-e C-i C-f C-w
C-p1

(연금저축)

C-p2

(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D102 BD103 BD104 BD105 BD106 BD107 BD108 BE814 BE815

http://www.k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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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16.05.01. ①최초효력발생

2016.05.13. ①투자대상 취득한도 단서조항 일부 정정

2016.06.10. ①클래스 신설(C-p1, C-p2)

2016.07.02. ①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7.05.25.
①최근현황 업데이트

②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18.02.13.

①최근현황 업데이트

②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환매수수료 삭제

④투자대상 취득한도 일부 변경

⑤투자전략 일부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

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

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

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플러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회관빌딩 13층

(T. 02-3787-2700, www.plusasset.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명칭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BD101)

종류 A A-e C C-e C-i C-f C-w
C-p1

(연금저축)

C-p2

(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D102 BD103 BD104 BD105 BD106 BD107 BD108 BE814 BE815

‣ 책임운용전문인력 

성 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박승철 1971 상무 84 2,552억 고려대학교/동 대학원 수학과 졸업
2000.03~2007.06 현대증권 파생상품운용팀
2007.06~2007.09 마이어자산운용 실물자산팀
2007.09~2009.09 기은SG자산운용 AI운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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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

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팀운용으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현황’은 해당 운용전문인력 소속 팀의 운용규

모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추가로 정보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

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집합투자증권은 아

래와 같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

탁재산의 50% 이하를 주식, 주식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관련 ETF"라 함) 및 주식및

종류 가입자격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

는 수익증권

C 가입제한 없음

C-e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

C-i 최초 납입금액이 30억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

C-f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및 일반계정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

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2010.02~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 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관홍 1968 전무 6 34,441억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993.08~1999.05 대한투자신탁 채권운용
1999.06~2000.06 중앙종합금융수석펀드매니저
2000.07~2003.08 새마을금고연합회 채권운용
2004.01~2005.11 굿앤리치자산운용
2006.01~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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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  

 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주식 30% 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및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채권 50% 이상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

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

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 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③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

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

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

어야 한다.)

④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집합투자증

권등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⑥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회피의 

목적으로만 

가능)

파생상품 매매에 

다른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 채권

이나주식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것

⑦환매조건부 

매도

보유증권 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 

으로 매도하는 경우

⑧증권의 대여
보유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⑨투자증권 

차입
2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로 합니다.

⑩신탁업자고

유재산과의거

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⑪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①~⑩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

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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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 위의 ①~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

게 ⑤~⑨, 집합투자규약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

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

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

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

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 설정

일 로 부 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

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

호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

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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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

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

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

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

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

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

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

일 로 부 터 

1개월간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

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

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

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

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

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최초 

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

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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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를 주식, 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ETF 운용전략>

① ETF 분할매매전략 

▶ 개요

▶ 매매원칙

- 매크로분석+수급분석+기술적분석을 바탕으로 한 분할매수 및 분할매도 전략 이행

- 국내 상장된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ETF만을 사용하여 포지션 구축(KODEX200, TIGER200,       

  KODEX 레버리지, TIGER미국S&P500선물, KODEX미국S&P500선물 등)

- 장중 매매를 지양하고 장 마감 동시호가 전후에 신호를 확인하고 비중 조절

② 마켓타이밍 전략

③ Event 전략

- 블록 트레이딩 : 대주주 등 지분매각 시 단기매매이익 추구, 우량기업 유상증자 참여 등

- 선별적 공모주 투자 등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A-이상) 등 기회 발생 시 제한적 참여를 통한 이익 추구

- 주식관련사채와 해당 주식(또는 주식선물)을 활용하여 차익거래 전략

  (예, A전환사채의 가격이 오르고 해당 주가는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전환사채 매수, 주식매도)

④ 롱숏 전략

- 기회 발생 시에만 운용 (상시운용 아님)

- 종목선정: 펀더멘털분석 + 수급분석 + 기술적분석 이용

-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또는 지수선물 매도)

<전략예시>

<채권 운용전략>

① 개별종목 선정 전략

독자적인 크레딧 분석으로 저평가된 채권 매수 및 고평가된 채권 매도

② Event Driven 전략

자금흐름 및 채권수급 등으로 인한 시장의 비정상적 상황 활용전략

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구분 전략실행 방법

실행전략 개요

 주가지수(KOSPI200)의 단기 방향성 예측을 통한 펀드의 노출수준 관리

 시장 상승 시 노출도 확대, 시장의 하락국면에서 노출도 축소

 변동성 축소 시 투자비중 확대, 변동성 확대 시 전략 실행 중단, 포지션 정리

노출 비중  -10% ~ +10% (국내 상장된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ETF 이용)

실행 주기
 상시 운용하는 전략이 아니며 시장의 기회 발생시에만 단기적으로 실행 및   

 포지션 청산

전략 구분 최적 시장상황 전략개요 전략실행 특징

턴어라운드

매매

시장의 

Turn-around

국면

하락하던 주가지수 반등 확인 → 매수

상승하던 주가지수 반락 확인 → 매도

박스권 하단이나 하단의 

돌파흐름 발생시

변동성 매매전략의 보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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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비교지수는 [KOSPI×30% + KOBI120×60% + Call×10%]입니다.

주2)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상기 비

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① ETF 분할매매전략의 주식관련 ETF 매매 시 매매원칙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행합니다.

②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에 선제

   적으로 대응합니다. 

③ 운용팀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하며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④ 신용등급 A- 이상 우량 채권 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 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따  

  라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변동 및 채권의 이자수익과 가격변동에 의해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

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

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

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

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

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

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

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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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이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

합투자기구로서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위험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의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주식에의 투자를 

통해 초과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로서 채권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을 인지하고 주식의 가치변동에 따

라 손실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채무자, 투자대상회사 또는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의 신용등급의 변화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산상

의 손실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

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

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

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

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

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

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

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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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 분류기준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초과하는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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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
의위원회에서 정함

6. 본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1) 설정 후 3년이 경과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

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

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

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5시이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② 오후 5시경과후 자금을 납입한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

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

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

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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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후 5시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

해 종류별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5시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

해 종류별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 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

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

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

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

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

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1)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2)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1)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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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환매연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제2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

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

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

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

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

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

야 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순자산 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

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매일 산정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 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

게 산정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 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

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

우에는 평 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 손실을 인식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평가기준일에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거

http://www.a
http://ww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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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연간, %)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

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4% 이내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A-e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

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취판매수

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2% 이내
없음

C 가입제한 없음 없음 없음

C-e

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

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취판매 수

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C-i
최초 납입금액이 30억 이상인 투

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
없음 없음

C-f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

계정 및 일반계정
없음 없음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계좌를 보

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
없음 없음

C-p1(연

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C-p2(퇴

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 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선취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0.4%이내(A-e 클래스의 경우 0.2% 이내)에서 수수

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
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등에서 발
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

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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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ㆍ비용

총 보수ㆍ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
비용

A 0.30 0.50 0.02 0.015 0.0063 0.8413 0.8413 0.0495

A-e 0.30 0.25 0.02 0.015 - 0.585 0.585 0.0374

C 0.30 0.665 0.02 0.015 0.0061 1.0061 1.0061 0.0478

C-e 0.30 0.33 0.02 0.015 - 0.665 0.665 -

C-i 0.30 0.10 0.02 0.015 0.0063 0.4413 0.4413 0.0499

C-f 0.30 0.05 0.02 0.015 0.0063 0.3913 0.3913 0.0489

C-w 0.30 0.00 0.02 0.015 - 0.335 0.335 -

C-p1(연금

저축)
0.30 0.55 0.02 0.015 - 0.885 0.885 -

C-p2(퇴직

연금)
0.30 0.50 0.02 0.015 - 0.835 0.835 -

지급
시기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사유

발생시
매3개월 매3개월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

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

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

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

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

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원)

주1)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

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

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종류 A와 C를 비교하였을 때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3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4%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

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4%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4) 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2%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

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2%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구분 1년 3년 5년 10년

A 125,892 307,781 505,033 1,074,163

A-e 79,843 207,299 346,218 750,667

C 103,127 321,821 558,218 1,236,356

C-e 67,958 208,205 362,364 809,668

C-i 45,231 141,958 247,683 557,044

C-f 40,106 125,937 219,844 495,109

C-w 34,291 105,244 183,812 414,506

C-p1(연금저축) 90,341 276,454 480,023 1,066,033

C-p2(퇴직연금) 85,258 260,971 453,378 1,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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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세무관련 사항은 투자신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세에 관한 상
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익 배분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

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零(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2)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

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

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5월 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

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

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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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이

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

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

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포함)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

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평가 손실이 과세대상인 채권이자, 채권 매매·평가 이익,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

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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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
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
됩니다. 
 
①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
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
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

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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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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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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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ETF분할매매 1호(채권혼합)

(단위: 억좌, 억원)

 주1)2016.05.17 – 2017.05.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129,846,611좌/132,595,623원

◇ETF분할매매 1호(채권혼합) 종류 A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17.05.17 – 

2017.11.16
228 233 4 4 8 8 224 233 

2016.05.17 - 

2017.05.16
0 0 233 234 5 5 228 235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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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2016.05.17 – 2017.05.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354,244좌/361,276원

◇ETF분할매매 1호(채권혼합) 종류 A-e
(단위: 억좌, 억원)

 주1)2016.05.17 – 2017.05.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2,319좌/2,381원

◇ETF분할매매 1호(채권혼합) 종류 C
(단위: 억좌, 억원)

 주1)2016.05.17 – 2017.05.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2,511,705좌/2,562,227원

◇ETF분할매매 1호(채권혼합) 종류 C-i
(단위: 억좌, 억원)

 주1)2016.05.17 – 2017.05.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24,595,058좌/25,107,869원

◇ETF분할매매 1호(채권혼합) 종류 C-f
(단위: 억좌, 억원)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17.05.17 – 

2017.11.16
2 2 0 0 0 0 2 2 

2016.05.17 - 

2017.05.16
0 0 2 2 0 0 2 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17.05.17 – 

2017.11.16
0 0 0 0 0 0 0 0

2016.05.17 - 

2017.05.16
0 0 0 0 0 0 0 0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17.05.17 – 

2017.11.16
22 22 0 0 0 0 22 23 

2016.05.17 - 

2017.05.16
0 0 22 22 0 0 22 2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17.05.17 – 

2017.11.16
50 51 0 0 0 0 50 52 

2016.05.17 - 

2017.05.16
0 0 50 50 0 0 50 5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17.05.17 – 156 159 1 1 6 6 151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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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2016.05.17 – 2017.05.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102,435,035좌/104,561,870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동

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

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주1) 비교지수: [KOSPI×30% + KOBI120×60% + Call×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

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

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7.11.16

2016.05.17 - 

2017.05.16
0 0 160 160 4 4 156 160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7.02.01 

~18.01.31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16.05.17  

~18.01.31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3.63 　 　 　 3.29 

비교지수 7.79 　 　 　 5.86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A 2.77 　 　 　 2.48 

비교지수 7.79 　 　 　 5.84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A-e 3.12 　 　 　 3.02 

비교지수 7.79 　 　 　 6.05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 2.60 　 　 　 2.27 

비교지수 7.79 　 　 　 5.86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i 3.18 　 　 　 2.87 

비교지수 7.79 　 　 　 6.01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f 3.23 　 　 　 2.89 

비교지수 7.79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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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주1) 비교지수 : [KOSPI×30% + KOBI120×60% + Call×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

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

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7.11.16. 현재 / 단위:억원,%)

* ( ) 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대비 비중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7.02.01 

~18.01.31

16.05.17  

~17.01.31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3.63 2.00 　 　 　

비교지수 7.79 2.27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A 2.77 1.33 　 　 　

비교지수 7.79 1.91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A-e 3.12 1.97 　 　 　

비교지수 7.79 2.42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 2.60 1.29 　 　 　

비교지수 7.79 2.27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i 3.18 1.67 　 　 　

비교지수 7.79 2.37 　 　 　

ETF분할매매 증권1호(채권혼합) 종류 C-f 3.23 1.72 　 　 　

비교지수 7.79 2.27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

산
기타

KRW
0 142 0 20 0 0 0 0 0 72 0 233

(0.04) (60.83) (0.00) (8.37) (0.00) (0.00) (0.00) (0.00) (0.00) (30.76) (0.00) (100.00)

합계
0 142 0 20 0 0 0 0 0 72 0 233

(0.04) (60.83) (0.00) (8.37) (0.00) (0.00) (0.00) (0.00) (0.00) (30.76)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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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사명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회관 13층, 

(T.02-3787-2700, www.plusasset.com)

회사연혁

2000년 01월 : 회사설립

2000년 04월 : 자산운용사 등록(금융감독위원회)

2001년 03월 : 투자자문(일임)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2003년 01월 : 플러스자산운용㈜으로 회사명 변경

2004년 04월 : 수익증권 1호 펀드설정

2012년 06월 : 수탁고 3조 6천억원 돌파

2015년 08월 : 수탁고 4조원 돌파

자본금 100억

주요주주현황 윤호중(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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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라. 운용자산 규모
                                                            [2018.01.31 현재 / 단위 : 억원]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①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

산파생

특별자산및특

별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430 1,721 1,206 2,283 0 967 600 32,7066 39,912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T. 02-3788-5133.  www.hanabank.com)

회사연혁

1971.06   한국투자금융 설립

1991.07   은행영업 개시

2002.12   서울은행 합병

2005.05   대한투자증권 인수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7.12.31 ’16.12.31 계정과목 '17.12.31 '16.12.31

유동자산 19,997 20,509 영업수익 5,009 4,961

고정자산 3,173 2,740 영업비용 3,914 3,909

자산총계 23,170 23,249 영업이익 1,095 1,052

유동부채 752 836 영업외수익 55 11

고정부채 0 0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752 836 경상이익 1,150 1,063

자본금 10,000 10,000 세전순이익 1,150 1,063

이익잉여금 12,419 12,413 법인세등 245 222

자본총계 22,419 22,413 당기순이익 905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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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

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

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④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

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

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

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⑧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⑨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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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

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

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 http://www.shinhanaitas.co.kr)

회사연혁

2000.06  법인 설립

2005.12.  솔루션 사업본부 신설

2007.09  사무관리계약규모 100조 돌파(업계최초)

2008.0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T.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T.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T.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T.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pric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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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의 투자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1)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  

   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  

   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3)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

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

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

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

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3)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  

   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연기수익자총회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

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

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

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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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

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

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

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

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

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

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      

  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    

  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   

  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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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의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

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

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

에 가지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

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

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

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

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집합투자업

자 인터넷(www.plusasset.com)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위의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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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

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3) 및 (4)’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

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

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  

   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

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

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

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

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   

   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부터 당해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각각의 비  

   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  

   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   

   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   

   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  

   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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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

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

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

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함)]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

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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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

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

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

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

니다.

1)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인 사유  

②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1)지분증권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조사분석서비스 

유용성

 ▪ 시장, 산업, 기업 분석

 ▪ 정보제공(시장동향, 기업동향, 자료 요청)

 ▪ 기업탐방 및 IR 지원

 ▪ 세미나 개최

주식운용 담당자

주식리서치 담당자
80%

주문집행능력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유리한 호가의 제공

 ▪ 오류발생 빈도

주식매매업무 담당자 15%

Settlement  ▪ Back Office 협조 능력 운용지원 담당자 5%

(2)채무증권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운용
 ▪ 종목 및 상품 정보 제공

 ▪ 시장동향 자료, 세미나 지원 등

채권운용 담당자

채권리서치 담당자
60%

주문집행능력  ▪ 유리한 호가 제공 채권매매업무 담당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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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주1) 매매업무담당자는 해당 운용본부장의 확인을 받은 중개회사의 명단을 평가자에게 제공하며, 평

가자는 그 중개회사에 대하여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2) 평가자는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5단계(10, 8, 6, 4, 2점)로 평가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신속/정확한 응대 및 체결

Settlement  ▪ Back Office 협조 능력 운용지원 담당자 10%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운용
 ▪ 정보제공능력

 ▪ 투자정보 및 기타 운용기여
파생상품운용 담당자 60%

주문집행능력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오류발생 빈도

 ▪ 당사 운용시스템과의 호환성

파생상품매매업무 담당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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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
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
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
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
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
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
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
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
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
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
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